
붙임1. 상황별 소득증명서류

l 소득증명서류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며, 전년도 소득 발급불가 시 전전년도 
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 (첨부 필수,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)

→ 사업자의 경우,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, 전년도 ‘종합소득세 과세표
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’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
→ 소득이 없을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‘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’을 제출하셔
야 합니다.

l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현재 직장소득(3개월 이상)을 반영하지 
못할 경우, 

→ ‘입사일부터 현재까지’를 기간으로 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내역서를 추가
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 

→ 입사한지 1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,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
시면 됩니다. 

→ 이 경우 연소득은 ‘(근무기간 내 소득합산액/근무개월수) ×12개월’로 환산하여 
심사합니다.

→ 위 세 가지 대체서류 발급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,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 또는 
대표자를 입금주로 한 통장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

l 월 급여가 고정적이지 않은 사업소득자(프리랜서 등)로 현재 근로중인 경우, 
→ 연소득 환산이 불가하므로, 최근 1년간 근로한 업체의 근로기간증명서류[근로계약

서, 프리랜서계약서 등] 전부와 1년치 소득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→ 업종의 유사성이 있는 여러 근로계약 건은 연속성이 인정되어 그 계약기간의 총 

합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※ 이직을 하였을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상에 이직 전 직장의 소득이 이직 후 직장
의 소득에 합산되어 소득금액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본인의 소득금액증
명을 확인하시어 현재 직장의 소득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, 현재 직장의 원천
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시어 현재 직장의 소득금액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
랍니다.

   ※ 근로계약서 상 급여가 확정금액이 아닌 경우(수당, 상여, 시급 등), 근로계약서로 
소득증명 대체가 불가합니다.

   ※ 은행 대출심사는 1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.(급여명세서 필수)

   ※ 통장내역 제출 시, ‘국세청 홈택스>My 홈택스>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’ 페이지 
캡쳐본(상단에 본인 성명 노출)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
l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현재 사업소득(연 4천만원 이하) 또는 
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(비근로)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,

→ 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②최종적으로 재직했던 직장의 직인이 찍힌 퇴직증
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원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※ 기혼자의 경우, 배우자 소득서류도 위의 기준에 따라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
됩니다.  

※ 부모 소득서류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※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)은 5월 이후, 전년도 소득금
액증명원(종합소득세 신고자용)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7월 이후에 발급
받으실 수 있습니다. 

※ 신청서류미흡으로 인한 심사부결 후 재심사 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제출서류
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은행 대출심사 시에도 연소득 자격심사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. 대출 시 
자격조건에서 벗어난 소득이 파악될 경우에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 ※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으로 퇴직/폐업증명 대체가 가능합니다. 
   ※ 최종 재직 직장의 근로기간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, 국민연금 

가입자 가입증명 상 최종 재직 직장 가입이력으로 퇴직증명 대체가 가능합니다.

   ▶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가능한 날짜임에도 전년도 분만 단독으로 발급되지 
않는 경우, 발급 시 귀속연도를 ‘전전년도~전년도’로 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.

   ▶ 소득금액증명원 귀속연도의 부모 합산소득은 7천만원을 초과하나 귀속연도 이후 퇴직 
및 폐업을 하여 부모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, 퇴직증명서(경력증명서) 또는 
폐업증명원을 추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.


